
「신용보증규정」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’15년 제8차 임시이사회에 의안을

상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기
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재단 보증 및 관리표준화 규정 개정 시행」

(보증 2015-31728, 2015.11.18.)

2. 주요 개정내용

-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용어의 정의 명확화

-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한 지문정보 파기 지침 반영

※ 세부내용 <붙임>문서 참조

붙 임 : 1. 신용보증규정 개정(안) 1부.

2. 신용보증규정 개정前 전문 1부.

3. 신용보증규정 개정後 전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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